
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4. 12. 3.>

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(제36조 관련)

1.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 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=
판매가격 합계액

공급가격 합계액

   공급가격 합계액 =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

의 가격 ×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

   판매가격 합계액 =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

의 가격 × 후원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

의 수량

2. 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각 항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 가.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은 부가가치

세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

 나.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2조제7호 
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ᆞ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「전자문

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후원방문

판매원이 아닌 소비자(이하 이 표에서 "최종소비자"라 한다)에게 판매한 재

화등의 수량(이하 이 표에서 "사이버몰판매수량"이라 한다)을 제외하고 산정

한다. 

 다. 후원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(재판매를 포함한다)한 재화등의 수량을 

산정할 때에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에서 다음의 수량을 제

외하고 산정한다.

   1) 사이버몰판매수량

   2) 후원방문판매원으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한 최종소비자가 구입한 날부터 

14일 이내에 해당 후원방문판매원이 속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방문판

매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

 라. 공급가격 합계액과 판매가격 합계액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출고되거나 제공

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 마. 공급가격 합계액과 판매가격 합계액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 

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.

 바.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

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이 

경우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은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과 해

당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 



3.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자료는 계약서, 영수증 또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

의해 증명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하며,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내용은 인정되

지 않는다.


